
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5. 10. 1.>

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(제15조제1항 관련)

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

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

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

가. 도로의 건설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2)

나. 수자원의 개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라목

다. 산지의 개발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바목[바목4)

는 제외한다]

라.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

처리시설의 설치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아목

마. 에너지 개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자목

2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

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

3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

평가 대상사업

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

가. 도시의 개발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가목[면적이

100만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, 가목1) 중 고속국도

건설공사는 제외한다]

나.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

성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나목[면적이

50만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, 나목7)은 제외한다]

다. 에너지 개발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다목

라. 항만의 건설
1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라목5)

2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라목7)

마. 도로의 건설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마목[마목

1)과 2)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

다]

바. 하천의 이용 및 개발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자목(하천의

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
사.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

처리시설의 설치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거목



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

가. 도시의 개발사업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호(면적이 100

만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
나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

조성사업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2호(면적이 50

만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의

사업 중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

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)

다. 에너지 개발사업

1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3호가목

2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3호나목

3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3호다목1)

(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「원자력

안전법」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)

4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3호라목1)

(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「원자력

안전법」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)

5)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3호마목

라. 도로의 건설사업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5호(도로의 길

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
마.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

설사업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8호

바. 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

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

리 시설의 설치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5호

비고

1. 제1호가목 및 라목, 제2호사목 및 마목,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

9월 25일 이후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
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2.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